
OECD 국민계정 문가회의

참가결과 보고

OECDMeetingofNationalAccountsExperts

Paris,8～11October2002

2002.12

통 계 분 석 과

통 계 청

NATIONALSTATISTICALOFFICE



차 례

I.출장개요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II.OECD국민계정 문가회의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1.회의개요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2.회의 주요내용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3.2003년 회의주제 일정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4.회의 참가 소감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III.주제발표 회의내용

1.회의주제 일정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2.회의내용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붙임: 1.회의록 SNA와 신경제 요약 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2.회의일정 주제(DraftAgenda)․․․․․․․․․

3.회의록 SNA와 신경제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(MinutesoftheMeetingoftheOECDNationalAccountsExperts)

(Beyond1993:TheSystemofNAtionalAccounts

andNewEconomy)

4.참가자 명단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5.주요발표논문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

Ⅰ.출장개요

1.출 장 자 :통계청 통계분석과 우사임사무

2.출장목 :경제개발 력기구(OECD)국민계정 문가회의 참가

3.출장기간 :2002.10.8～ 10.11

4.출장지역 : 랑스 리 소재 OECD본부

Ⅱ.OECD국민계정 문가회의

1.회의개요

◦ 회의목 :국민계정과 련된 개념,통계자료 추계방법 등에 한

권고안의 채택 여부 결정 다양한 이슈들에 한 논의

◦ 회의주 :OECD경제통계국 국민계정과

의장 :Mr.FrancoisLequiller(국민계정과 과장)

◦ 회의기간 :2002.10.8～ 10.11

◦ 회의장소 :OECD본부 제2회의실

◦ 참 가 자 :총 127명

OECD14명,Eurostat4명,IMF2명,UNSD1명 각 국가 표

한국 :통계청 통계분석과 우사임사무 ,

한국은행 한국 표부 김양주 장,국민소득 조용길과장

2.회의 주요내용

◦ 가계 축의 새로운 측정방법

- 축측정의 새로운 방법을 정의하고 이를 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

수 있는 방안과 OECD에서 발간하는 축률에 있어서 국제간 비교

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

- 축 =소득 -소비

순 축 보다 가계자산순증의 분석이 유용



◦ 소 트웨어(Software)와 정보통신기술(ICT)의 측정

-OECDtaskforce의 권고안

소 트웨어(Software)를 원본과 복사본 모두에 해 1년 이상 사용시

그리고 1년이상 사용목 의 Software임차료 지불도 모두 투자로 처

리하도록 권고

-OECDtaskforce의 software측정에 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함

◦ 보험

- 보험지 의 처리를 실제보험지 이 아니고 기 보험지 으로

처리하여 비생명보험의 생산변동을 완화하고자함

◦ 국민계정 련자료의 수집 배포

-국민계정 자료를 기 이용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한 국

민계정 코드 표 화 작업(NAWWEProject)을 시작하고 여기에 참여

할 국가의 신청을 받았음(호주, 국, 랑스 신청)

◦ 국민계정과 PPP

-PPP의 시계열자료와 국민계정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두 자료간의 계

분석 련 논의 가격효과를 제거한 주거서비스의 비교 련 논의

◦ 일반정부, 융서비스 융계정

-일반정부의 연 에 한 처리방식에 한 논의

- 융서비스 taskforce의 첫 보고서 발표와 향후 계획 논의

(2003년 NAEM에서 최종보고 정)

-세분된 융 련 자료의 국제비교 증진에 한 논의와 부실거래

비상장주식의 국민계정내에서의 처리에 하여 논의

-국민계정내에서 스톡옵션의 처리를 피용자보수에 포함여부 반 시

(계약시 ,옵션부여시 ,행사시 )에 하여 논의

◦ 기타

-UN내 국민계정 실무회의(ISWGNA)의 향후 토의 주제

․IMF에서 연구 인 역거래 채권의 처리 문제 등 논의

-기업 생산성의 국제비교와 경제환경 변화의 국민계정 반 여부

-비 융자산에 한 캔버라그룹의 첫 모임으로 향후 토의 주제,참가자

범 일정에 한 논의가 있었음



3.2003년 회의주제 일정

◦ 회의 주제

-보험 :OECD주 ,TaskForce1계속

- 융서비스 :OECD주 ,TaskForce2계속

-자산 :캔버라 그룹 II주 ,TaskForce3구성

․2003년 5월 가동

․무형자산을 심으로 한 자산 연구

-연 체계에 한 연구 :IMF와 호주에서 주

◦ 회의 일정

-Oct.7～92003(잠정)

4.회의 참가 소감

◦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재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

야인지,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다소나마 구체 으로 인식

-특히 서비스산업( 융업포함)분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통계 작성

에 한 요성 필요성,기타 연구검토 분야 등에 하여 새롭게

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

◦ 국민계정통계에서 각 계정별로 각각의 통계를 통하여 정책결정 평

가를 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하는 통계작성 목 을 우선 으로

고려하여야 함을 상기

◦ 논의가 구체 이고 실무 인 내용 심이어서 직 작성한 경험이 없

는 계정( 융계정, 차 조표 등)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음

-지역계정 실무 경험이 2～3년이상으로 실무 인 논의가 가능한 사람

이 참석토록하는 배려가 필요



III.주제발표 회의내용

(http://www.oecd.org/EN/document/0,,EN-document-425-15-no-20-31122-0,00.html)

1.회의주제 일정

2002.10.8(화)

1)가계 축의 새로운 측정방법

◦ 축률의 다양한 측정과 해석

◦ 가계 축의 새로운 측정

◦ 수요자입장에서의 축률 측정

◦ 핀란드 가계부문으로 본 종사자 스톡옵션과 보유이익

◦ 축의 새로운 측정

2)소 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(ITC)의 측정

◦ OECDtaskforce의 국민계정에서의 소 트웨어 측정 련 최종보고서

ReportoftheOECD TaskForceonsoftwareMeasurementinthe

NationalAccounts

◦ 소 트웨어 taskforce로부터의 교훈

(LessonsFrom theSoftwareTaskForce)

2002.10.9(수)

3)보험

◦ 보험에 한 OECDtaskforce의 첫 번째 보고서

4)국민계정 자료의 수집과 배포

◦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각국 자료의 상황

◦ NAWWE 로젝트

TheNAWWEProject(NationalAccountsWorldWideExchange)

◦ 정부의 총지출에 한 새로운 정의

New DefinitionofGeneralGovernmentTotalExpenditure

◦ NIPA(nationalincomeandproductaccounts)에 있어서의 통계표 복

◦ OECD의 통계용어 정의

5)국민계정과 PPP

◦ 국민계정상 주거서비스 측정에 한 설문

◦ PPP해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

◦ PPP시계열의 결정



6)일반정부

◦ 정부 연 체계의 처리

◦ 호주 국민계정상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기록원칙

2002.10.10(목)

7) 융서비스

◦ 융서비스에 한 OECDtaskforce의 첫 번째 보고서

8) 융계정

◦ 미국 일본 유럽의 가계자산 비교

◦ 비상장주식의 측정

9)역거래 부실 출

◦ 역거래의 거시경제 통계처리

◦ 부실 출의 거시경제 통계처리

2002.10.11( )

10)스톡옵션

◦ 국민계정상 스톡옵션의 처리

◦ 스톡옵션의 진

11)기타

◦ 기업생산성의 국제비교를 한 자료

◦ ISWGNA의 향후 일정 소개

◦ 2003년의 주제

-보험 (TaskForce1:OECD주 ,계속)

- 융서비스(TaskForce2:OECD주 ,계속)

-자산(TaskForce3:캔버라 그룹 II)

․2003년 5월 가동

․무형자산을 심으로 한 자산 연구

-연 체계에 한 연구(IMF와 호주에서 주 )

◦ 2003년 회의 일정

-Oct.7～92003(잠정)

12)비 융자산의 측정을 한 CanberraGroupII의 첫 번째 모임

◦ 자산에 한 기본 이슈 제기

◦ CanberraGroupII의 연구 주제결정을 한 토론

◦ 결정사항

-참석자의 범 ,연구주제



2.회의내용

□ 가계 축의 새로운 측정방법

◦ 축률의 다양한 측정과 해석

TheVariousMeasuresoftheSavingRateandTheirInterpretation

ByCedricAudenis,StephaneGregoir,ClaudieLouvot(INSEE,France)

- 축률은 단기 으로 경제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주고 장기 으로는 투

자에 한 자본으로 경제성장을 측할 수 있는 요한 경제지표임

-이러한 축률이 미국과 국은 1%에 불과한 반면 랑스는 16%로 국

제비교에 문제를 제기 하고 국제비교를 해서 측정된 축률은 일반

인 경제해석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제도하에서도 민감하지 않아야 함

- 축률의 안은 우선 소득과 소비의 개념을 보완하는 것임

․정부 NPISH에서 가계에 제공하는 물을 소득에 포함한 조정가처

분소득을 사용하고 연 의 수취액에서 부담액을 제외한 순수취 연 을

반 한 소득을 사용

․소비자가 부담하는 간 세를 소득에서 차감하고 소비에서도 차감하여

야 하며 자산의 가치하락도 반 하여야 하는데 이 게 되면 소득이

반 으로 감소하게 됨

간 세비율:유럽 25-22%, 랑스 18.5%,미국 6.5% 일본 7.8%

고정자산에 한 소비 :미국 국 4%,독일 6%, 랑스 5%

․자본이득에 한 고려와 내구재소비를 자산의 구입으로 처리

자본이득은 이자나 배당 과 같이 생산으로부터 생되는 본원소득이

아니나 자본이득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자본이득은 가계의

부를 변화시켜 축률의 변화에 향을

․ 실 으로 자본이득의 자료는 자본이득세의 부과에서 잡히지만 면세

되는 경우도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낮음

․내구재를 투자로 보아 내구재 이용에 따른 서비스의 소비를 추정해야

하고 한 자산의 가치하락을 고려하여야 함



◦ 축의 새로운 측정

AlternativeConceptsofSavings:EstimatesforAustralia

byABS(Ausrealia)

-From atheoreticalpointofview,incomeisoftendefinedasthe

maximum amountthatahousehold,orotherunit,can consume

withoutreducingitsrealnetworth(93SNA8.15)

-새로운 개념의 축 :순자산가치의 변동

-호주의 축률은 60년 에 9%에서 90년 에는 2%로 낮아졌는데 부

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

- 축은 이론 으로 소득계정으로부터 구하거나 융계정에서 역으로

작업하여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같아야 하나 자료의 오차와 락으

로 실 으로는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별히 고인 이션 기간동안에

는 차 조표로부터 소득과 축의 귀속가격으로 악하여 분석하는

것이 유용할 수 있음

- 축은 가처분소득과 최종소비지출의 차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두변

수의 개념을 변경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됨

․실질이자와 보유손익을 감안하여 측정된 순 축

․교육에 한 지출 내구제 소비에 한 지출을 감안한 축

교육에 한 지출,연구 개발에 한 지출,국방설비와 내구재에

한 지출을 소비로 보지 않고 투자로 보고 축 조정

-투자를 한 가용자원으로 순 축보다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보편 인

측정치며 순 축률보다 GDP에 한 순자산가치의 변화 비율이 일부

분석에는 유용할 수 있음

□ 소 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(ITC)의 측정

◦ OECDtaskforce의 국민계정상 소 트웨어 측정 련 최종보고서

ReportoftheOECD TaskForceonsoftwareMeasurementinthe

NationalAccounts

-93SNA에서 소 트웨어의 자본화를 권고하고 있으나

이는 측정방법의 차이,무엇이 소 트웨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따라서 2001년 10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개념정의와 실제 용할 수 있

는 소 트웨어 측정 권고안을 마련할 목 으로 OECD TaskForce가



구성되었음

-OECDTaskForce의 권고안

1)사용권은 원본의 재생산의 일부로 보며 모든 자가계정의 소 트웨어

는 투자로 처리

․자가계정의 소 트웨어를 update할 경우 추가된 가치만 반 하고 원

본을 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처리

․1년이상의 사용권 임 료도 투자로 처리

․재생산 권리에 한 비용 로얄티는 간소비로 처리

2)컴퓨터 소 트웨어 구성 :소 트웨어 상품, 컴퓨터서비스,소 트

웨어 로얄티와 사용료

3)가격지수 :주문용,자기개발용,패키지용으로 구분하여 처리

4)사업체조사에서 소 트웨어에 한 지출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함

5)도소매업을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컴퓨터 서비스를 악하게 되므

로 로얄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
-자가계정의 소 트웨어는 개발비용으로 평가

◦ 소 트웨어 taskforce로부터의 교훈

(LessonsFrom theSoftwareTaskForce)

-소 트웨어의 개발비용을 자본으로 처리함으로서 국민계정 작성자는

R&D도 자본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나 이러한 처리가 GDP가 아니라

NDP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

-AccountingforSoftwareLicencesinNationalAccounts

소 트웨어 원본은 복사 소 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계란 개념임

소 트웨어는 우선 첫단계로 원본을 생산는 것이고 둘째로 복사본을

생산하는 것임

-태스크 포스의 목 하나는 국제비교의 개선

1년이상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기 되는 컴퓨터 소 트웨어는 무형 고

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원본과 복사본 모두 무형자산인데 이것의 가치평

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요



□ 보험

◦ 보험에 한 OECDtaskforce의 첫 번째 보고서

ReportoftheOECD Task Forceon theTreatmentofNon-Life

InsuranceintheNationalAccountsandBalanceofPayments

-93SNA에서 비생명보험의 생산은 보험부담 에서 보험지 을 차감하

여 간 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재난과 같은

경우 생산이 마이 스가 됨

-따라서 보험지 의 처리를 실제 지 이 아닌 지 의 기 치로

작성하여 비생명보험업 생산의 변동을 완화하고자 함

-태스크 포스의 논의 내용

1)실제 보험지 신 기 지 을 사용함에 따라

기 지 에 한 기본 개념

기 지 의 확률

기 지 을 사용함에 따른 기타계정에의 향

2) 외 인 손실에 따른 자본이 으로서의 보험지 의 처리

3)보험 재보험 서비스와 자본이 의 국제 flow 격차에 한 처리

-내년에 태스크포스의 최종보고서 제출 정

국제수지(BoP) 원회와 융서비스에 한 OECD 태스크포스와 공동

연구 필요

1)개념 연구

2)통계 측정 련 연구

3)보험의 행태와 보험시장에 한 연구

□ 국민계정 자료의 수집과 배포

◦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각국 자료의 상황

AnnualandQuarterlyNationalAccounts:

DataTransmissionandDisseminationintheOECD

-OECD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계정을 생산하고 OECD에 자료를 제공하

는 통계기 에 OLIS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됨

-분기자료 :한국, 국,그리이스,멕시코,터어키,스페인의 경우 분기

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



※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OEC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

◦ NAWWE 로젝트

TheNAWWEProject(NationalAccountsWorldWideExchange)

국민계정 코드 표 화(standardcodificationscheme)의 우선 용을 자

원한 호주, 국, 랑스의 경우를 통해서 Test하기로 하 으며 노르웨

이,캐나다는 참여여부를 검토

◦ OECD의 통계용어 정의

- OECD 통계용어 정리(Overview ofOECD Glossary ofStatistics

Terms) :OECD에서는 통계용어 개념정리를 OECD website

(www.oecd.org/statistics/glossary)에 올렸으며 아직도 작업 에 있음

□ 국민계정과 PPP

◦ 국민계정상 주거서비스 측정에 한 설문

-국민계정 PPP에서의 주거서비스 추정

․주거서비스에 한 측정,특히 자가주택서비스에 한 측정은 어려움이

있는데 주거서비스 통계의 개선은 단기에 있어 상 으로 재 있는

주택자산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함.

․반면 PPP의 비교에서는 각 국가의 가격효과를 제거하고 주거서비스의

양의 수 을 비교하는 것임.가격효과를 제거하기 해 나라(장소)를 무

시하고 주거자산의 요소를 자세히 조사하여 비교

․주거자산의 요소 :주택형태,방수,주거면 ,건축연도,설비종류,시부

는 군부 등.주거자산의 요소에 한 설문지로 의견수렴

◦ 국민계정과 PPP

- 랑스는 유럽국가의 비교에 .지난 7년간 GDP의 상 양 증

가와 PPP로 디 이트한 GDP의 증가간 차이가 클 수 있음(덴마크

9%, 랑스 -6%)

-GDP성장의 신뢰성을 인정한다면 PPP 로그램의 실효성이 의문.PPP

로그램은 1)국민계정과 PPP기 GDP와의 일 성 2)가격수 의

부문간 비교 3)늦게 제거된 명백한 착오의 체계 인 개정 4)GDP뿐



만 아니라 최종소비지출의 비교성 개선 등에 힘을 집 해야 함

- 국은 건설부문에 한 개인 문가의 추정치가 더 조 가능하며 특히

고품에 한 추정역시 그러하다는 랑스의 의견을 지지.러시아는

CIS국가들을 한 건설부문의 추정을 한 일 된 체계를 소개하 고

덴마크는 PPP에 의한 계정으로 수정된 국민계정의 개선을 요구

-OECD페이퍼는 랑스에 의해 제기된 유럽과 비유럽 OECD회원국으

로 확 한 분석에서의 차이를 인정

(1990-1999:호주 -4.8%,일본 -3.2%).

-이모임은 국민계정과 PPP로 디 이트된 시계열자료 사이의 설명되

지 않은 요한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부분 PPP 로그램 결과 시기

의 일 성에의 문제 과 련이 있음을 인식.PPP로 디 이트 된 시

계열자료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의 권고안에 동의함

․벤치마크로 국가 디 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비교에 기 한

자료를 검

․가격자료를 포함하여 과거 PPP자료의 개선의 원칙을 수용

․PPP 로그램에서 NA자료의 개정을 포함

․PPP 로그램에서 요한 그리고 잠재 으로 어려운 분야,특히 주거,

비시장서비스,기계 공구,건축 분야를 검

․국내최종지출 소비에서 PPP의 이용을 권장.미국 캐나다 등 실제최

종소비를 변환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 게 하도록 주문

․보다 일반 으로 PPP작업에 국민계정가들의 참여를 독려

□ 일반정부

◦ 정부의 연 체계의 정리

-IMF는 비기 형 피고용자 연 의 처리에 한 자토론그룹(EDG)을

결성. 재 일반정부계정에 비기 형 피고용자연 의 implicit

liabilities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SNA의 권고안은

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.EDG의 토론은 단순히 일

반정부의 피고용자 연 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

◦ 호주 국민계정상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기록원칙

-호주은 일반정부의 발생주의 원칙에 한 논문을 발표.발생주의 원칙

에 의한 일반정부계정의 해석,특히 분기자료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



음.이주제는 2003년 NAEM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

□ 융서비스

◦ 융서비스에 한 OECDtaskforce의 첫 번째 보고서

-모임의 이부분은 태스크포스의 의장이었던 Mr.RuthMeier(스 스)가

의장을 맡았음. 융서비스에 한 태스크포스는 작업에 한 간보고

를 하 고 이모임의 다음 3가지 이슈에 한 의견을 요청받았음

1) 융기 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하는가?

2) 험 리의 활동, 융 개 융보조 활동은 융기 의 요업

무를 정하게 포착하는가?

3)고유기 은 융서비스의 제공 원천에 포함될 수 있는가?

-호주와 미국은 처음 두질문에 동의하나 세 번째에 해서는 유보.호주

는 고유기 의 사용은 자가계정의 형성이며, 융기 의 자가계정 기록

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계정은 비 융기 의 간소비로 기록할

수도 없음.미국은 출자의 입장에서 기 이 고유기 으로부터의 출

이냐,수신고로부터의 출이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기.3번째

질문의 답은 정이 될 수 있을 것임.공동기 의 요성이 격히 증

되어 측정의 문제를 야기.오스트리아는 융기 의 정의에 모두 동

의하기 에 기 의 활동이 1993SNA에 따라 융기 으로 분류될 수

있는가 아니면 융보조기 인가에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

기.UN은 고유기 의 여는 아주 요하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조한

다고 지 .

-다음은 융기 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을 심으로 논의

1)이 페이퍼에서 종합 인 융서비스의 리스트가 있는가 ?

2)이 리스트가 / 출의 경우 이외에 용될 수 있는가 ?

3)일반 으로 태스크포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?

-호주는 처음 두 질문에 그 다고 답하고 생상품과 련된 융서비

스에 한 호주통계청의 작업결과의 송부를 제의.상 거래가 올바르게

계정에 기록될 수 있도록 융서비스의 이용자와 이용을 정의하는 것

은 요.3번 질문의 답도 정이지만 태스크포스는 융서비스의 생산

에 한 투입의 처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.호주는 가격과

물량 이슈도 고려하고 호주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분야에 일

정작업을 수행하 음.Eurostat는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지지하나 융



개의 개념이상으로 분명한 것이 없음.모기업의 융지원 등 분명하

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등을 보다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. 국

은 좀더 실제 인 용이슈를 다루어 주기를 주문하 으며 다른 나라

에서도 개념 이론이 실에 용되는 casestudy의 제공을 주문.독

일은 어떤 융서비스는 조세회피 목 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1번 질문

의 답이 어렵다는 것을 제기.

-실 된 보유손익의 처리에 한 문제제기에 미국은 보유손익은 분명

생산이 아님. 암묵 서비스에 해 여러 가지 방법, 를 들면 재산

소득과 같이 지불되나 보유손익으로부터 소득의 기 치로 제공 될 수

있음

-태스크포스의 다음 미 이 2003년 2월 4일에서 5일에 리에서 있을

것이며 최종보고는 2003년 NAEM에서 발표될 것임.태스크포스는

casestudy를 기 해 실제 이슈의 용과 개념 종합을 해 노력

할 것임

□ 융계정

◦ 미국 일본 유럽의 가계자산 비교

- 융자산을 재검토하고 가계의 재산 분석에 더 한 범 까지 확

할 것을 제안. 를들면 생명보험과 연기 사이의 분류가 곤란한 경우

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별로 기록하는 것에 일 성이 없게 됨

-일본은 국민계정상 보험의 처리에 있어서 상호생명보험의 경우 처리에

한 문제를 제기하 으나 시간제약으로 논의하지 못하 음

A)비상장주식의 측정

․모든 융계정 통계표는 상장 비상장 주식을 분리하여 이용이 가

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함.비상장주식의 추정에서는 가계에 배분된 투

자량,특정일에의 가치평가,매년 재평가방법 3가지에 어려움이 있음

․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산출물의 비율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안이 될

수 있음. 로 호주는 매의 60%를 미국투자기업에서 이루어져 그룹

의 상장주식의 60%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.

․ 국은 모기업이 직 투자하고 소유한 경우와 작은기업으로 분리하여

논의할 것을 건의.실질 인 어려움은 많은 수의 작은 기업의 평가에

있으며 캐나다는 시장가치를 장부가격에 mark-up(Break-upvalue)을



더하여 추정.

B)OECD데이터베이스의 융계정 상황

․ 융계정은 매우 약함.작업 은 OECD 회원국을 해 융계정통계

를 계속 발표할 것인가 혹은 융통계로 작업할 것인가에 한 선택

을 주문하 고 계속하여 융계정통계 작업 에서 각국과 통신망을

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는데 동의

․OECD는 어떤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 이고 분명하게

제시하여 것을 요구.

․캐나다는 융계정과 차 조표는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로

이용되기에는 무 높은 정도(high-level)의 통계임을 지

․자료의수집과 국제비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 조표는 가계의

순재산을 분석하기에 가장 한 자료임.특히 가계의 부동산, 융

비 융자산과 부채 등에 한 충분한 자산과 로우를 작성하는

나라는 소수임.

-이모임은 Eurostat와 OECD자료 로그램에서 가계의 자산계정과 차

조표변동을 다루는 새로운 통계표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. 자산

부채의 보다 유용하고 분석에 합한 분류에 하여 논의하 으며

융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융계정 련 논의를 OECD 표부

(directorate)와 통계작업 (DAFFE)에 주문

□ 역거래 부실 출

◦ 역거래 부실 출의 거시경제 통계처리

-IMF는 국민계정에서 부실 출의 처리에 한 논문을 발표하 고 SNA

의 발생이자 처리에 의문제기.따라서 IMF는 SNA의 가능한 수정에

한 자토론그룹을 구성하 음

-SNA에서 부실 출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 고 IMF의 부실

출에 한 자토론에 많이 참석하여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2003년

NAEM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

-IMF의 통계국에서 발표한 논문 ‘역거래의 통계 처리’를 검토.

IMF의 BoP 원회는 담보 출 근방식을 지지했다고 보고.담보 출

과 교환 련한 비용은 히 처리될 수 있음

-담보 출 근방식이 가장 하다는 IMF의 BoP통계 원회가 원칙에



체로 동의하고 OECD 융통계 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 음.따라서

이주제는 ISWGNA가 마무리할 단계에 있고 자산 여나 출 비용에

하여는 논의되지 않아 이는 계속 논의 될 수 있음

□ 스톡옵션

◦ 국민계정상 스톡옵션의 처리

-두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하나는 OECD에 의해 구성된 자토

론그룹의 토론내용을 호주에서 정리한 것이고 하나는 Eurostat에서

비한 것이며 OECD는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 음

․처리:국민계정체계는 피고용자 스톡옵션(ESO)이 피용자 보상의 한부

분으로 간주하고 피용자보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인식.피고용자 스톡

옵션은 업잉여와 혼합소득에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자본

계정에서는 생 융으로 기록되어야 함.주식의 원천은 국민계정의 기

록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함

․평가시 : 부분의 나라에서 권한부여일(vestingday) 는 vesting

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거래가능일을 지지함.

․보상시기:SNA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계약일과 건한부여일 사이의

기간에 분할처리.이에 련된 자료가 없다면 안으로 권한 부여일에

기록

․평가:옵션에 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시장가격으로 평가.시장가격이

없을 경우 옵션가격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.시장가격에 가장 유사한

자료를 얻어야 하며 권한부여일과 행사일(exercisedate)간의 가격차는

피고용자의 보유손익으로

-이태리 국민계정에서 임원의 보수는 피용자보수로만 분류되지 않고 자

유업자의 보수로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한 결정을 보류하고자

함.IMF는 기본 으로 원칙들에 동의 하나 생 융으로 옵션의 분류

에 하여 의문을 제기.OECD의 융통계 은 이이슈의 재검토를 제

의.핀란드는 재는 스톡옵션을 피용자보수로 분류하지 않으나 스톡옵

션과 피용자보수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원칙을 부정하지 않

음. 랑스도 이원칙에 동의. 국,호주,아일랜드,노르웨이 등 기본

으로 동의하나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기구들(IASB,FASB)의 결

정을 지겨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



-OECD와 호주에서 발표한 EDG의 보고서에 기 한 5가지 원칙들에

하여 기본 으로 동의.아울러 보수의 새로운 하부분류, 생 융으로

서의 옵션에 한 재검토,스톡옵션이 주식발행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

는 사실에 한 분명한 제시,crossboder스톡옵션에 하여 제기된

문제의 처리 등에 동의.그러나 이문제를 끝내기 에 SNA 포함여부

를 ISWGNA에 제출하고 다음 가을에 있을 IASB의 자세한 권고안을

기다리기로 함.OECD와 Eurostat는 IASB권고안 공표후 제안서을

ISWGNA에 제출하기로 함

□ 기타

◦ 기업생산성의 국제비교를 한 자료

- 국은행은 수익성의 국제비교와 련 데이터를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

하 음.몇몇나라들은 자료의 비교성에 해 의견을 제시.OECD는 자

료의 비교성의 부족으로 이작업을 계속할 계획이 없음을 언 .

◦ ISWGNA의 향후 일정 소개

-UN에서 ISWGNA가 2003년 3월 UN 통계 원회에 93SNA의 개정 제

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림.ISWGNA의 자문단 회의가 UN 통계

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에 열릴 것임

◦ 2003년의 주제

-보험 :TaskForce1(OECD,계속)

- 융서비스 :TaskForce2(OECD,계속)

-자산 :TaskForce3(캔버라 그룹 II)

․2003년 5월 가동

․무형자산을 심으로 한 자산 연구

-연 체계에 한 연구 :IMF와 호주에서 주

◦ 2003년 회의 일정

-Oct.7～92003(잠정)



□ 비 융자산의 축정을 한 CanberraGroupII의 첫 번째 모임

◦ 자산에 한 기본 이슈 제기

-유형 고정자산 :개념 인 이슈

․소유권이 비용의 처리

․국방자산의 처리

․BOOT(buy/own/operate/transfer)체계의 처리

-고정자산 측정상의 이슈

․자산가격지수

․철거비용 등

-유형 비생산자산 :땅,등

-무형 고정자산 :인 자산, 물탐사 등

-무형 비생산자산 :R&D지출,특허,오락문화의 지 재산권 등

◦ CanberraGroupII의 연구 주제결정을 한 토론

-R&D는 이스라엘에서 제기한 R&D의 연구를 한 workinggroup의

주제와 복되고 인 자산은 국민계정과 직 연 이 기 때문에

요도는 낮음

-국민계정과 직 연 많은 고정자산의 개념 이슈와 실질 인 측정

상의 이슈가 요

-무형자산에 련된 이슈가 가장 요

․무형자산은 새로운 경제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음

-CityGroup의 연구성과는 93SNA의 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

․93SNA의 개정은 아직 국민계정이 68SNA체계로 작성되고 있는 후진

국 등에 커다란 혼란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

어 개정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경제를 분석하고 반 할 수 있는 정보

는 필요함

◦ 결정사항

-참석자의 범

다른 city-group과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기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

연구기 에 종사하는 개인도 참가 가능

-연구주제 : 자토론그룹을 통하여 추가논의 정



(Paul.Schreyer@OECD.org)

붙임 1.회의록 SNA와 신경제

<회의록>

각 회원국은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한 지지여부에 한 의견을 제시하고 비회원국 표

등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. 개의 이슈는 93SNA와 련되며,SNA의 개정은 UN

의 국민계정실무작업 (ISWGNA)을 통하여 공식 인 차를 밟게 되는데 ISWGNA에서도

이 모임에 참석하 음

I.가계 축의 새로운 측정방법 논의

-가계 축률은 가계소득에서 소비하지 않은 것을 축정.1990년 에 축률이 계속 낮아졌

는데 재의 의문은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가임. 축의 개념과 측정에 련된 한계와 가

능성을 검하고 분석하 음.이 이슈는 융계정과 한 련이 있으며 가계의 재산

도 함께 논의되었음

-주목 은 경제학자의 분석에 보다 유용한 축의 새로운 측정을 결정하는 것임.SNA를

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측정에 필요한 자료와 가계 축률의 국제비교를

개선하고자하는 것임.OECD경제부는 소비패턴을 설명하기 한 새로운 측정법 뿐만아

니라 이를 한 자료의 어려움(미국제외)을 함께 제기

-가계 축을 심으로 토론하 으나 호주는 축개념,특히 실질순 축 등에 한 주의를

환기.우선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의 측정은 순재산의 변화와 같은 개념임.소비의 설

명에 향을 주는 이러한 측정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향을 받고,가구의 실제부동산 가

치측정 등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

A)잠재 실 된 자본이득

․잠재 자본이득과 실 된 자본이득의 가계소비 축 행태에 한 향은 다를수

있음.잠재 자본이득의 추정은 SNA의 기본이나 비상장주식의 자본이득 추정은 상당

히 어려움.자산의 거래가격은 평균가격과 다르며 가계 재산의 변화를 거래가격으로

평가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.따라서 SNA는 총보유이익의 추정을 강제하는 반

면 실 된 자본이득에 한 분명한 원칙은 제공하지 않음.가계의 잠재 실 된

자본이득 추정에 하여 논의

B)자본이득세

․자본이득은 SNA상 소득에서 제외되나 자본이득세는 소득에서 차감함.이는 불합리하

며 미국은 소득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자본이득세를 재분류할 것을 제의.덴마크는 자

본이득세를 정부의 경상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정부부문의 일 성을 유지하여

야 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.호주,이탈리아,핀란드는 원칙 으로 동의하나 자본이득

세를 다른 소득세와 분리하는 작업에 실 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 .의장은 다음해

NAEM에서 측정의 문제를 다루고 ISWGNA에도 이 을 지 하도록 제안.



C)물가상승조정(inflationadjustment)

․ 축률은 물가상승에 따라 변화.구매력으로 보면 개인의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에도

불구하고 이자를 고려한 자산의 가치가 이자를 고려한 부채보다 높을 경우 명목이자가

오르면 개인 축은 증가하게 됨.개인 축의 측정은 명목이자로부터 물가상승분을 제

거한 실 축 행태 변화의 추이를 보는 것임.물가상승효과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의 디

이터를 평균잔액에 곱하여 추정

D)내구소비재

․가계의 재산에 향을 주는 비 융자산의 요성을 인식.소비자는 내구소비재를 자산

으로 생각하는 반면 SNA는 소비재의 취득으로 처리함.개인 축의 측정에서 내구소비

재을 순투자로 처리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음.

(1)내구재에 한 지출을 최종소비에서 제외

(2)내구재로부터의 자본서비스는 소비와 소득에 포함

(3)내구재에 한 고정자본소모는 다른 자산의 고정자본소모에 추가

․내구소비재의 역할이 요함을 지 하고 의장은 OECD와 Eurostat의 이행 로그램에

내구재의 자산,자본서비스,감가상각 등에 하여 포함할 것을 건의

E)국제비교

․ 랑스는 OECD에 의해 발간된 축률 자료의 비교성에 문제 을 지 .OECD는 가계

의 순 축에 을 두었지만 나라별로 순 축을 제공하거나 총 축을 제공하고 있어

비교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비 리단체가 가계에 포함된 나라도 있고 그 지 않은 나라

도 있음.의장은 앞으로 OECD는 순 축과 총 축을 분리하여 발표하고 어도 혼재

하여 발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

․나아가 국가간의 차이 즉,직 세와 간 세의 혼재,시장과 비시장의 혼재,기 형 연

과 비기 형 연 의 혼재 등은 축률 측정에 향을 주기 때문에 일 성유지 필요.

F)간 세

․다른 사정이 같다면 간 세의 비 이 큰 나라들의 소득이 높음.따라서 간 세가 많은

나라일수록 소득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축률이 낮음.기 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

하여야 하지만 SNA에서는 가계가 지불한 간 세에 한 표 이 없음

G)시장,비시장 서비스,조정된 가처분소득

․OECD가 종합한 축률은 가처분소득에 한 축의 비 임.나라별로 교육 의료

서비스에 한 생산비용은 정도는 다르지만 정부에 의해 결정됨.이비용이 정부에 의

해 제공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제공되지 않으면 소득에 포함되기 때

문에 축률이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.따라서 사회 물이 으로 조정된 가처분소

득을 사용하는 것이 축률의 국제비교에 더

H)연 기



․경상 축률은 연 이 기 형이냐 아니냐,연 이 가계부문이냐 기업부문이냐,등 연

체계의 처리에 향을 받음.

․SNA는 연기 에 하여 양면 인 처리를 권고.가계의 분담 (고용주 분담 포함)은

가처분소득으로부터 차감하는 반면 수혜 은 가처분소득에 포함함.그러므로 순부담

이 가처분소득에 향을 .동시에 순부담 은 융자산이기때문에 융계정에 기록

됨.어떤 나라는 생명보험과 연 체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,그 흐름이 가처분소득에

여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처리와 다름. SNA는 가계연기 의 순

증감항목을 도임하여 축률 산출시 소득과 축액 모두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권고

하고 있음

․미국,호주 캐나다 등은 연기 과 생명보험을 거의 같게 처리하도록하는 SNA의 권고

를 따르지 않고 있음.

․IMF가 SNA에서의 연기 의 처리에 한 자토론그룹을 구성함을 알리고 OECD는

이문제에 계속 심을 갖는 한편 비교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계 축의 측정을 발 시

키도록함.

-의장은 실천 인 련 권고안을 제시하 음

․OECD와 Eurostat의 자료처리 로그램은 부동산을 포함한 가계의 재산에 한 통계표를

포함

․실 된 자본이득뿐아니라 내구소비재도 이 통계표에 포함하고,OECD는 자본이득세의

재분류 문제를 ISWGNA에 상정

․OECD는 축률 통계표를 개선 :국가간 차이를 조정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,

순 축과 총 축을 별도로 작성

II.국민계정에서의 소 트웨어 측정에 한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보고서

-CarolMoylan(BEA,USA)이 의장을 받은 이 Session의 목 은 소 트웨어에 한 상품

흐름법에 기 한 측정법과 디 에이터,기업실사,국제거래 개념 이슈 등에 한

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한 채택여부임

-개념 이슈 :원본과 복사본 별개로 보고 각각 투자로 처리. 모든 자가계정 소 트웨

어는 투자로 간주되고 총개발비용으로 평가함.묶음이나 끼워팔기( 간소비로 처리)를

제외한 사용권도 투자로 처리.1년이상 사용목 으로 임 한 소 트웨어 비용도 투자로

처리함.유지보수 비용은 간소비로 기록.

-국제무역 :경상 국민계정은 소 트웨어의 수입과 수출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고 이

는 소 트웨어 투자 추정의 질에 향을 주고 있음.국제수지통계는 소 트웨어 기록의

분리를 허용해야함

-디 이터 :국제비교는 요한 기 이 되며 필요한 경우 기존의 디 이터를 조정할

수 있음.단기 으로 해결책이 없는 경우 환률을 용한 미국의 가격지수를 이용하도록

해야하고 자가계정의 원본 가격지수는 기존의 소 트웨어 가격지수에 달려있음



-소 트웨어 투자의 추정방법 :사실 기업계정은 특히 자가계정 원본 소 트웨어의 경우

SNA의 권고와 일지하지 않음.기업체특별조사가 추정의 기 자료로 이용되어야 하나

등답자의 감에 의해 통계부담이 가 되고 어려움에 착할 수 있음.타 으로 상

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.

-요 은 원본과 원본의 재생산이 별개이며 각각 투자로 처리. 국은 이것이 이 계상될

수 있다는 에서 동의하지 않았음.노르웨이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투자로 처리하지 않

는 을 들어 이 에 동의.미국과 캐나다는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동의.호주는 이동

화에 한 ISWGNA의 메모랜덤에서 제기된,그리고 융리스에 하여 SNA상 논의

된 경제소유권의 이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야함을 지 . 랑스는 이문제가 간

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것을 제의

-의장은 이권고안을 변경하기 해 논의할 수 모임은 아니라고 보며 이는 SNA와 보다

일 성이 있고 국제비교도 가능하며 기업계정의 원칙과도 일치함.다만 이 계상의 문제

는 캔버라그룹 II에서 더 논의하게 될 것임을 밝힘

- 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한 부분의 나라에서 동의.호주는 이 계상에 한 논의가 캔

버라그룹II에서 논의 될 것임을 상기시킴.미국은 동의하지만 상품흐름법의 이용은 차선

책임을 제.

-의장은 부분의 나라가 동의하는 것을 환 하며 앞으로 권고안에 따라 작성함으로써

국제비교를 개선하고 간소비율에 보다 근할 것으로 기 .이 계상은 캔버라그룹II

에서 논의될 것이며 2003년말이나 2004년에 간단한 황조사 정

III.보험연구 태스크포스의 첫 보고서

-모임에서 이부분의 의장은 Mr.JacquesMagniez(INSEE,France) 음

연구진이 국민계정상 국제수지상 비생명보험의 처리에 한 OECD 태스크포스의 첫

보고서 내용을 발표.보고서는 이 작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SNA상 재의 처리방법의 한

계와 합리성을 설명하 고 작업 인 권고안(interim recommendation)을 만들었으며 문제

시되는 이슈에 한 앞으로의 작업방향 계획에 하여 제안

-1993SNA는 비생명보험의 산출을 일정기간동안의 부담 과 추가부담 에서 청구권을

제외함으로서 간 추계하도록 제시하 음 이러한 방법은 부분의 비생명보험에서 합리

으로 용되어왔으나 재앙의 경우에 1993SNA의 처리에서 마이 스 산출을 허용

함으로서 난 에 착하 음 따라서 산출의 계산에서 청구권의 기 액에 의해 청구권을

체하는 방법이 권고안의 핵심임

-몇몇 나라(호주,미국)는 실제의 청구권을 기 청구권으로 체하는 권고안을 강력히



지지하 음 특히 호주은 기 청구권을 이미 이용하 음 다른 나라들은 원칙 으로 동의

하 으나 향후의 연구가 끝날때까지 최종결정을 유보하 음 스 스는 재보험도 원수보

험과 같이 취 할 것을 강력히 제안

-의장은 기 청구권의 개념에 기본 으로 동의하지만 태스크포스의 향후 연구결과를 지

켜보고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의 처리에서 수입과 수출의 국제 일 성을 확인하기

한 자료의 교환을 제안하 음

- 기 청구권의 추정 가능방법으로 미국은 단순이동평균방법(simple moving average

method)와 가처분소득에서 재앙의 향을 제외한 처리방법을 제시하 음

-다른 계정에 한 기 청구권의 향을 보면 우선 기 청구권이 보험서비스의 생산에

한 한 추정이 되는 경우 국민계정상 실제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

됨 랑스는 실제청구권이 기 청구권보다 크면 즉 이 과 청구권을 연간 분담 으로

처리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경상계정에 표시할 수 없을 때 자본이 으로 처리할 것을

제안하 음 호주는 소득계정의 2차분배계정에 실제 청구권만을 기록하고 총국민소득

(GNI)이 가처분소득과 같아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.같게 하기 해 소득조정이 이

루어진다면 융계정의 향이 논리 이지 않을 수 있음

-이 모임은 보험산출의 추정을 해 기 청구권 사용에 한 태스크포스의 제안을 환

하고 향후 작업에서의 다음 제안들을 지지하 음

1)기 청구권의 실 인 추정방법 2)특히 국제 흐름에 있어서 응되는 재보험의

처리에 한 연구 3)제도부문에서 기 청구권과 청구권과의 차액에 한 기록방법

해결책 하나는 자본계정에서 기 청구권과 청구권의 차액을 기록하는 것임태스크포스

는 2003년 2월에 모임을 다시 가질 것이며 2003년 10월 국민계정 문가회의(NAEM)에서

최종권고안을 발표할 것임

IV 국민계정 자료의 수집과 배포

- 년에 국민계정자료의 OECD 수집은 상당히 진 되었음.그러나 약속한 일정에 따라

자료를 보내지 않는 나라들이 아직 상당수 있음

-OECD는 Eurostat와 력하여 연간자료와 일부 분기자료를 단순화하고 압축하는 송

로그램의 재설계를 비 임.자료교환의 기본원칙은 각국별로 자료공표날짜에 OECD

로 자료를 보내는 것과 유럽국가의 경우 각국가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통계표가 의

무 이지 않다면 이것은 국제 으로 의무 인 통계표로서의 기 과 일정으로 바 어야

하는 것임

-2002년에서 2003년은 우선 단순화된 제도부문,특히 일반정부부문 계정의 신속한 자료

송에 .가계의 재산에 한 새로운 통계표가 요구될 것임.OECD는 순 차에

한 모든 자료 DB를 통한 자료,특히 이동 화 특허권 수입등의 배포는 ISWGNA의



권고와 일치하여야함.국제 기 을 따르지 않는 각 국가는 한 통게표를 보내야 함

-OECD는 정부지출과 수입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통계표를 만들 것을 알림.유럽통합 1

개국가 근을 해 OECD는 새로운 연간 분기의 자료를 요구할 것임.유럽지역은

총수입과 수출이 없는 상태가 되며 유럽의 각 국가는 자료의 주된 shortcoming을 이

기 해 내 외 흐름을 분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

-국민계정자료의 교환을 해 website와 SNA 코드를 이용하는 NAWWE 로젝트를

소개.2003년 3월에 시작하는 테스트에 참여할 지원국가는 호주, 국, 랑스이며 노르

웨이,캐나다,등은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하 음

- 기에 국민계정 자료를 수집하기 해 OECD는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자료 제공의 원칙

은 자료가 공표된 날이 되는 것을 목표로함올해의 은 단순화된 제도부문 계정의 자

료이며 몇몇 국가에서 NAWWE에의 참여를 신청

V.국민계정과 PPP

- 랑스와 OECD의 두 페이퍼는 GDP시계열자료를 경상 PPP로 디 이트한 자료의 신

뢰성에 하여 토론.신뢰성은 GDP의 상 인 양 증가의 비교에 기 함

- 랑스 페이퍼는 유럽국가의 비교에 .지난 7년간 GDP의 상 양 증가와 PPP

로 디 이트한 GDP의 증가간 차이가 클 수 있음(덴마크 9%, 랑스 -6%).GDP성

장의 신뢰성을 인정한다면 PPP 로그램의 실효성이 의문.PPP 로그램은 1)국민계정과

PPP기 GDP와의 일 성 2)가격수 의 부문간 비교 3)늦게 제거된 명백한 착오의

체계 인 개정 4)GDP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지출의 비교성 개선 등에 힘을 집 해야 함

- 국은 건설부문에 한 개인 문가의 추정치가 더 조 가능하며 특히 고품에 한

추정역시 그러하다는 랑스의 의견을 지지.러시아는 CIS 국가들을 한 건설부문의

추정을 한 일 된 체계를 소개하 고 덴마크는 PPP에 의한 계정으로 수정된 국민계

정의 개선을 요구

-OECD페이퍼는 랑스에 의해 제기된 유럽과 비유럽 OECD회원국으로 확 한 분석에

서의 차이를 인정.비슷한 차이들이 나타남(1990-1999:호주 -4.8%,일본 -3.2%).

-이모임은 국민계정과 PPP로 디 이트된 시계열자료 사이의 설명되지 않은 요한 차

이와 이러한 차이가 부분 PPP 로그램 결과 시기의 일 성에의 문제 과 련이 있음

을 인식.PPP로 디 이트 된 시계열자료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의 권고안에

동의함

․벤치마크로 국가 디 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비교에 기 한 자료를 검

․가격자료를 포함하여 과거 PPP자료의 개선의 원칙을 수용

․PPP 로그램에서 NA자료의 개정을 포함



․PPP 로그램에서 요한 그리고 잠재 으로 어려운 분야,특히 주거,비시장서비스,기

계 공구,건축 분야를 검

․국내최종지출 소비에서 PPP의 이용을 권장.미국 캐나다 등 실제최종소비를 변환하

지 않는 국가들은 그 게 하도록 주문

․보다 일반 으로 PPP작업에 국민계정가들의 참여를 독려

VI. 융서비스

-모임의 이부분은 태스크포스의 의장이었던 Mr.RuthMeier(스 스)가 의장을 맡았음.

융서비스에 한 태스크포스는 작업에 한 간보고를 하 고 이모임의 다음 3가지 이

슈에 한 의견을 요청받았음

1) 융기 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구분되어야 하는가?

2) 험 리의 활동, 융 개 융보조 활동은 융기 의 요업무를 정하게 포

착하는가?

3)고유기 은 융서비스의 제공 원천에 포함될 수 있는가?

-호주와 미국은 처음 두질문에 동의하나 세 번째에 해서는 유보.호주는 고유기 의 사

용은 자가계정의 형성이며, 융기 의 자가계정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계정

은 비 융기 의 간소비로 기록할 수도 없음.미국은 출자의 입장에서 기 이 고유

기 으로부터의 출이냐,수신고로부터의 출이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기.3

번째 질문의 답은 정이 될 수 있을 것임.공동기 의 요성이 격히 증 되어 측정

의 문제를 야기.오스트리아는 융기 의 정의에 모두 동의하기 에 활동이 1993

SNA에 딸 융기 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아니면 융보조기 인가에 한 고려가 선

행되어야 한다고 제기.UN은 고유기 의 여는 아주 요하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조

한다고 지 .

-다음은 융기 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을 심으로 논의

1)이 페이퍼에서 종합 인 융서비스의 리스트가 있는가 ?

2)이 리스트가 / 출의 경우 이외에 용될 수 있는가 ?

3)일반 으로 태스크포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?

-호주는 처음 두 질문에 그 다고 답하고 생상품과 련된 융서비스에 한 호주통

계청의 작업결과의 송부를 제의.상 거래가 올바르게 계정에 기록될 수 있도록 융서

비스의 이용자와 이용을 정의하는 것은 요.3번 질문의 답도 정이지만 태스크포스는

융서비스의 생산에 한 투입의 처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.호주는 가격과

물량 이슈도 고려하고 호주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분야에 일정작업을 수행하

음.Eurostat는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지지하나 융 개의 개념이상으로 분명한 것이 없

음.모기업의 융지원 등 분명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등을 보다 분명하게 처리할 수

있어야 함. 국은 좀더 실제 인 용이슈를 다루어 주기를 주문하 으며 다른 나라에

서도 개념 이론이 실에 용되는 casestudy의 제공을 주문.독일은 어떤 융서비



스는 조세회피 목 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1번 질문의 답이 어렵다는 것의 제기.

-실 된 보유손익의 처리에 한 제기에 미국은 보유손익은 분명 생산이 아님. 암묵

서비스에 해 여러 가지 방법, 를 들면 재산소득과 같이 지불되나 보유손익으로부터

소득의 기 치로 제공 될 수 있음

-태스크포스의 다음 미 이 2003년 2월 4일에서 5일에 리에서 있을 것이며 최종보고는

2003년 NAEM에서 발표될 것임.태스크포스는 casestudy를 기 해 실제 이슈의

용과 개념 종합을 해 노력할 것임

VII. 융계정

- 융자산을 개검토하고 가계의 재산 분석에 더 한 범 까지 확개할 것을 제안. 를

들면 생명보험과 연기 사이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명확하지 않아 각국별로 기록하는

것에 일 성이 없게 됨

-일본은 국민계정상 보험의 처리에 있어서 상호생명보험의 경우 처리에 한 문제를 제

기하 으나 시간제약으로 논의하지 못하 음

A)비상장주식의 측정

․모든 융계정 통계표는 상장 비상장 주식을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

야 함.비상장주식의 추정에서는 가계에 배분된 투자량,특정일에의 가치평가,매년 재

평가방법 3가지에 어려움이 있음

․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산출물의 비율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음. 로

호주는 매의 60%를 미국투자기업에서 이루어져 그룹의 상장주식의 60%로 투자기업

의 가치를 평가.

․ 국은 모기업이 직 투자하고 소유한 경우와 작은기업으로 분리하여 논의할 것을 건

의.실질 인 어려움은 많은 수의 작은 기업의 평가에 있으며 캐나다는 시장가치를 장

부가격에 mark-up(Break-upvalue)을 더하여 추정.

B)OECD데이터베이스의 융계정 상황

․ 융계정은 매우 약함.작업 은 OECD 회원국을 해 융계정통계를 계속 발표할

것인가 혹은 융통계로 작업할 것인가에 한 선택을 주문하 고 계속하여 융계정

통계 작업 에서 각국과 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는데 동의

․OECD는 어떤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 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것

을 요구.

․캐나다는 융계정과 차 조표는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로 이용되기에는

무 높은 정도(high-level)의 통계임을 지

․자료의수집과 국제비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 조표는 가계의 순재산을 분석하

기에 가장 한 자료임.특히 가계의 부동산, 융 비 융자산과 부채 등에 한

충분한 자산과 로우를 작성하는 나라는 소수임.



-이모임은 Eurostat와 OECD 자료 로그램에서 가계의 자산계정과 차 조표변동을 다

루는 새로운 통계표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.자산 부채의 보다 유용하고 분석에 합

한 분류에 하여 논의하 으며 융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융계정 련 논의를

OECD 표부(directorate)와 통계작업 (DAFFE)에 주문

VIII.부실 출(Non-performingloans)

-IMF는 국민계정에서 부실 출의 처리에 한 논문을 발표하 고 SNA의 발생이자 처리

에 의문제기.따라서 IMF는 SNA의 가능한 수정에 한 자토론그룹을 구성하 음

-SNA에서 부실 출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 고 IMF의 부실 출에 한 자토

론에 많이 참석하여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2003년 NAEM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

IX.역거래

-IMF의 통계국에서 발표한 논문 ‘역거래의 통계 처리’를 검토.

IMF는 BOP 원회는 담보 출 근방식을 지지했다고 보고.담보 출과 교환 련한

비용은 히 처리될 수 있음

-담보 출 근방식이 가장 하다는 IMF의 BoP통계 원회이 원칙에 체로 동의하고

OECD 융통계 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 음.따라서 이주제는 ISWGNA가 마무리할

단계에 있고 자산 여나 출에 한 비용에 하여는 논의하지 않아 이는 계속 논의

될 수 있음

X.스톡옵션

-두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하나는 OECD에 의해 구성된 자토론그룹의 토론내용

을 호주에서 정리한 것이고 하나는 Eurostat에서 비한 것이며 OECD는 다음의 원칙을

제시하 음

․처리:국민계정체계는 피고용자 스톡옵션(ESO)이 피용자 보상의 한부분으로 간주하고

피용자보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인식.피고용자 스톡옵션은 업잉여와 혼합소득

에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자본계정에서는 생 융으로 기록되어야 함.

주식의 원천은 국민계정의 기록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함

․평가시 : 부분의 나라에서 권한부여일(vestingday) 는 vesting 에 거래가 가능하

다면 거래가능일을 지지함.

․보상시기:SNA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계약일과 건한부여일 사이의 기간에 분할처리.

이에 련된 자료가 없다면 안으로 권한 부여일에 기록

․평가:옵션에 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시장가격으로 평가.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옵션가

격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.시장가격에 가장 유사한 자료를 얻어야 하며 권한부여

일과 행사일(exercisedate)간의 가격차는 피고용자의 보유손익으로



-이태리 국민계정에서 임원의 보수는 피용자보수로만 분류되지 않고 자유업자의 보수로

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한 결정을 보류하고자 함.IMF는 기본 으로 원칙들에

동의 하나 생 융으로 옵션의 분류에 하여 의문을 제기.OECD의 융통계 은 이

이슈의 재검토를 제의.핀란드는 재는 스톡옵션을 피용자보수로 분류하지 않으나 스톡

옵션과 피용자보수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원칙을 부정하지 않음. 랑스도 이

원칙에 동의. 국,호주,아일랜드,노르웨이 등 기본 으로 동의하나 결정을 서두르지

말고 다른 기구들(IASB,FASB)의 결정을 지겨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

-OECD와 호주에서 발표한 EDG의 보고서에 기 한 5가지 원칙들에 하여 기본 으로

동의.아울러 보수의 새로운 하부분류, 생 융으로서의 옵션에 한 재검토,스톡옵션

이 주식발행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실에 한 분명한 제시,crossboder스톡옵션

에 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등에 동의.그러나 이문제를 끝내기 에 SNA 포함여부

를 ISWGNA에 제출하고 다음 가을에 있을 IASB의 자세한 권고안을 기다리기로 함.

OECD와 Eurostat는 IASB권고안 공표후 제안서을 ISWGNA에 제출하기로 함

XI.기타(Opensession)

- 국은행은 수익성의 국제비교와 련 데이터를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 음.몇몇나라

들은 자료의 비교성에 해 의견을 제시.OECD는 자료의 비교성의 부족으로 이작업을

계속할 계획이 없음을 언 .

XII.일반정부

-IMF는 비기 형 피고용자 연 의 처리에 한 자토론그룹(EDG)을 결성. 재 일반정

부계정에 비기 형 피고용자연 의 implicitliabilities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나라들이

있으나 SNA의 권고안을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.EDG의 토론은 단

순히 일반정부의 피고용자 연 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

-호주은 일반정부의 발생주의 원칙에 한 논문을 발표.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일반정부

계정의 해석,특히 분기자료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.이주제는 2003년 NAEM에서 계속

논의하기로 함

XIII.Proceeding

-UN에서 ISWGNA가 2003년 3월 UN 통계 원회에 93SNA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할 것

이라고 알림.ISWGNA의 자문단 회의가 UN 통계 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에 열릴

것임

-OECD 융계정 의 이자 발생의 한 결정이 빠른 것 같다는 것을 표 하 고 이 은

부채 근은 국민계정과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일치를 래할 수 있음을 우려.ISWGNA



는 이 이슈를 부채에 한 국제워크샵을 개최해 것을 요구.참가자는 국민계정

융계정 련 통계학자와 계정표 화 문가를 포함하여야 함.ISWGNA는 이 요구를

수했고 다음 모임(2002.10.14-15)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

-호주는 SNA의 재검토는 기 의 개정을 포함하여 자료의 문제, 문가의 선택 등 방

한 작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.IMF는 BOP 원회에서 2007년을 한 새로운

BOP매뉴얼을 비.BOP 원회는 논의를 한 50개의 다른 항목들을 정리하여 캔버라

그룹 모임에서 새매뉴얼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임

-4개의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두 개는 호주와 미국이 1993SNA의 반 인 개정에 한

이슈로 발표하 고 이스라엘은 93SNA기 에 맞는 R&D자료의 작성에 한 연구를 목

으로 한 OECD태스크포스의 구성을 발표.존홉킨스 학의 시민사회연구센터와 공동

으로 UNSD에 의해 발간된 비 리단체를 한 성계정 매뉴얼의 소개가 있었음

-미국은 논의되어야 할 페이퍼는 어도 1달 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.OECD

는 충분한 결론에 도달한 이슈들에 한하여 자문에 응하고 이는 아직 비공식 인 것임을

확인

-2003년의 주제에 하여 논의하 는데 2003년 NAEM은 잠정 으로 10월 7일에서 10일

에 개최하는 것으로 함.보험 융서비스에 한 각각의 태스크포스와 비 융자산 연

구를 한 태스크포스로 캔버라 그룹 재가동하여 3개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것으로

함. 한 계정의 발생주의 원칙과 정부의 경계(borderline),연 체계등을 포함하는 일반

정부에 한 session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.NAEM과 FSWP,BoP 원회와 더많은 력

을 요구.스톡옵션,부실 출 등이 논의 되어야 하고 국과 노르웨이는 국민계정의 실

제 인 작성과정에 한 session을 제의

-OECD는 논의에서 합리 인 결론에 이른 이슈에 하여 비공식 인 자문을 하고 2003년

NAEM 로그램은 보험, 융서비스,비 융자산,일반정부의 발생주의 경계 련 이

슈로 하며 하루는 국민계정 융계정 등의 공통 심사항에 한 session을 구성하고

한 한 session은 EDG와 ISWGNA에 의해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발표로 구성할 것을

결정함



<SNA와 신경제>

Beyond1993:Thesystem ofnationalaccountsandthenew economy

-RobEdwards,PeterComisari,TonyJohnson(ABS)-

1)개요

경제통계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포착하여 제공하여야 함

-자본측정 매뉴얼 :고정자본소모와 자본비용을 자가소비생산자의 생산물의가치로 평가

-새로운 이슈 :무형의 처리,즉 지식과 인 자본의 처리,자본측정, 융시장의 이슈 등

-신경제 :무형자산 특히 정보통신기술(ICT)와 련된 무형자산의 지속 인 성장,생

산성의 향상과 련한 이슈,지식 인 자본과 련한 이슈,인터넷과

련한 거래 환경의 변화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커다란 변화,소득과 부의 증

가 이에 따른 소비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와 련한 이슈

2)Agenda

93SNA의 기본개념의 수정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 인 방법론의

개발 등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라 성계정의 새로운 개념 정립을 추구

-지식 인 자원

93SNA의 자산에서 인 자본은 제외되어있음

반면,지식산업과 련하여 인 자본의 측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음

한 인 자본은 경제성장,생산성 생활수 의 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

그러나 아직 개념 측정방법에 있어 국제 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 자

본의 주요 결정요인은 교육과 건강이며 이에 한 지출 등으로 추정가능

-R& D

93SNA :R&D에 한 지출, 물개발 술품 원본에 한 지출을 고정자본으로

처리,감가상각에 한 방법론 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

-ICT

․OECDtaskforce:software에 한 측정에 한 연구보고 (2002,meeting)

softwarelicences;original(licencetoreproduce)뿐만 아니라 copy(licencetouse)

까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형성으로 보아야함

database:93SNA에 큰 database는 자본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

없고 실질 인 권고안(practicalguideline)도 없음

softwarepricedeflation:hightechproduct에 한 qualityadjustment가 필요하고

따라서 qualityadjustedpriceindex를 용하여야 하며 이는 가격조사가 매우 자

주 이루어져야 가능

computerhardwareprices:hedonic함수로 품질향상에 따른 가격의 향분석 반

mobilephonelicences:생산되지 않은 무형자산으로 측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여

앞으로 자산추정 문가그룹인 CanberraGroup에서 연구 정



-기타무형자산

OECD의 매뉴얼 ‘자본측정’에서도 향후 화 음악 등 무형자산에 한 가치측정

분류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지 하 음

- 융시장에 한 이슈

․ 융수단의 끊임없는 변화와 융수단거래의 국제화의 진 에 따라 개인의 생산을

고려하여 이미 융 개서비스의 측정(FISIM:financialintermediation services

indirectlymeasured)등에 반 하 으나 지속 인 연구 필요

융서비스의 측정(measurementoffinancialservices): 융자산의 팔고사는 과정

에서 자본이득을 통한 융 개업자의 잉여에 한 처리문제에 한 연구 지속

앙은행의 생산(outputofcentralbanks): 앙은행의 기능이 규제에 있다면 그

운 비용을 앙은행의 생산으로 보아야 하나 국제 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

퇴직수혜 (benefitsuperannuationschemes):

고용주 분담 과 퇴직수혜 차이에 한 처리

비기 형 퇴직 (unfundedsuperannuation):노령화의 진행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

비기 형 퇴직 (비기 형 사회보험 수혜 의 일종)을 귀속 사회부담 으로 처

리(93SNA)하는 것에 한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음

비생명보험(non-lifeinsurance):보유손익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93SNA의 규

정을 바꿔서 투자소득(추가보험료 는 추가부담 으로 처리)과 동일하게 처리할

것을 강력히 제기

-자본측정 이슈

국방자본과 자가계정생산자 자본의 임 가치 측정

-소득과 축

성계정으로 소비자행동 등의 분석목 에 맞게 소비의 원천이 되는 소득과 축

을 측정하는 안 제시,즉 자본이득과 보유이익 등을 포함하여 측정

반면,93SNA권고안에서는 소득은 반드시 생산에서 발생되어야 함

-지속가능성과 경제

경제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이 요한 이슈로 두

자연자원의 소모 즉 물자원의 소모,산림의 제거 등에 한 처리 연구 필요



붙임 5.주요발표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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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Alternativemeasuresofsavings(Australia)

3.Finalreportofthetaskforceonsoftwaremeasurementinthenationalaccounts

(OECD)

4.Lessonsfrom thesoftwaretaskforce(OECD)

5.Firstreportofthetaskforceoninsurance(OECD)

6.TheNAWWEproject(OECD)

7.New definitionofgeneralgovernmenttotalexpenditures(OECD)

8.TheOECDGlossaryofStatisticalTerms(OECD)

9.Questionnaire on themeasurementofhousing services in the nationalaccounts

(OECD-Eurostat)

10.VariousproblemsintheinterpretationofPPPs(France)

11.Thetreatmentofgeneralgovernmentpensionschemes(IMF)

12.PrinciplesofaccrualrecordingoggeneralgovernmentaccountsintheAustralian

nationalaccounts(Australia)

13.Firstreportofthetaskforceonfinancialservices(OECD)

14.Acomparisonofhouseholdassets:USA/Japan/Europe(OECD-Pioneer-OEE)

15.Valuing unlisted shares:the contribution ofthe INSEE financiallinks survey

(INSEE)

16.Themacro-economicstatisticaltreatmentofreversetransactions(IMF)

17.Themacro-economicstatisticaltreamentofnonperformingloans(IMF)

18.Thetreatmentofstockoptionsinthenationalaccounts(Eurostat)

19.Progressreportonstockoptions(Australia)

20.Sourcesofdataforinternationalcomparisonsofcompanyprofitability(UK)

21.InformationonISWGNAproceedings(UNSD)

22.ManualonNPIs(France)

23.Organisationofinternationalharmonisationandagendafor2003(OECD)

24..Beyond1993:theSystem ofNationalAccountsandtheNew Economy(Australia)

25.TheRD-SNAtaskforce(Israel)

26.GroupontheMeasurementofNon-FinancialAssets(CANBERRAII)

-Objectivesandmandate(OECD)

27.Scopingpaper:issuesforconsiderationbythegroup(Australi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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